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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reviewed preceding researches in order to make a plan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improving safety welfare service. With the focus on legal system, organizational system, 

financial system, and information system, I elicited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disaster and 

policy suggestions for planning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legal 

system, this paper discussed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basis for the integrated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the securement of the practical manual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legal basis for the expansion of safety consciousness. In terms of organizational 

system, I proposed building the collaborative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In terms of financial system, I proposed operating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improving the donation system, and supporting the disaster victims b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erms of information system, I proposed building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resources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through the case studies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this paper 

designed an appropriate system for the Korean situation. I expect this pap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afety welfare service for disaster victims, when my suggestions a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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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안전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법적체계, 조직체계, 재정체계, 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체계에서는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근거 법령 보

완, 실제적인 재난관리 매뉴얼 확보, 안전의식 확대 법적체계 강화를 논하였다. 조직체계에서는 재난관리 협업체

계 구축과 통합된 지휘체계 확립을 제언하였다. 재정체계에서는 방제․보상 기금제도 운영, 민간 의연금운영체계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보체계에서는 종합적인 재난정보시스

템 구축과 자원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설계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구현되어 현장에

서의 주민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재난관리. 안전복지서비스, 재난, 이재민

Ⅰ. 서론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안전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

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가 바로 국민행복시대라며 안전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의

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

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1]. 안전사회 구현에 정부 역량을 집

중할 것을 표방한 새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안전

행정부로 개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폭 개정하여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및 민

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진흥코자 하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영역이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03년

-’12년) 연평균 43명의 인명피해와 1조 1,55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0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 3만여동과 광화문 광장이 침수됐다. 2011년에도 집중호우로 1만5천여

동의 주택이 침수되고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다.

또한, 여름철 많은 피해를 가져다주는 태풍도 2012년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 3개가 우리

나라에 상륙했다. 특히 3개의 연이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전남, 경남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인명 13명, 재산피해 1조 22억 원)가 잇따라 발생했

다[2].

그런데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들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는 아직도 취약하다. 가장 최근에 발

생한 대형 재난인 서해안 원유유출사고만 보더라도 우리의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 150㎞의 해안

이 시커멓게 오염되었다.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은 어민들의 시름과 생계에 대한 막막함은 날로

깊어질 뿐이었다. 이번 사고 후 생계를 비관해 자살한 어민이 벌써 3명이나 되었다. 파괴된 환

경과 생태계 복원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지역민

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3]. 또한 직접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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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운데 6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는[4] 충격적이

었다. 3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우울증, 강박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것은 오히려 약과다. 이미

자살한 어민들도 있지만, 지금도 20%의 주민이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했다[5].

이에 국민들의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사례를 중심으로 법적체계, 조직체계, 재정체계 그리고 정보체계 측

면으로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정부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안전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주민들임으로 연구초점을 주민중심에 두고 안전복지를 향

상시키기 위한 정부체계의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안전복지의 개념

안전에 대한 정의는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한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6]. 그러나 절대로 안전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과 작업하는 환경, 그리고 개인

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함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개념이다[7]. 안전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인간, 물리적 구조,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이해되어

야 한다. 인간 요소에는 인간의 태도, 믿음, 성격, 행동 등 안전 문화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

가 포함되며, 물리적 요소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 물자 등이 포함 된다. 환경 요소에

는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특징들이 포함된다.

안전행동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들과 그 관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홍보와 같은

활성매체를 이용한 선향적 통제와 인간이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 통제를 통해 불안

전한 행동을 제거하고 안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8].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기술의 진보, 여가와 웰빙을 추구하는 생활환경 변화로 일반 국민

의 기초적인 안전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회복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전제로 정부는 안전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은 매슬로우의 욕구충족 5 단계설에서 욕구체계의 하위수준인 생리

적 욕구 다음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로 인간 고유의 기본 욕구이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하지 않음. 위험이 없음.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3조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로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

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복지란 좋은 건

강․윤택한 생활․안락한 환경들이 이루어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안전복지

란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들의 범주 또는 사회적 노력, 사회적 서

비스, 노력과 관련된 일체의 체계. 실천활동” 등으로 정의된다[9]. 최근 예측하지 못한 대형 재

난으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생활주변에도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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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복지를 생각할 수 없다. 안전복지야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영역의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해구호법」에서는 이재민을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재

민 구호활동에 관해 의․식․주 지원과 보건,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구호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난관리단계중 대응 및 복구단계에 속하는 안전복지서비

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통합적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이재민지원 법률체계를 가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달리 현행 한국의 재해구호법에서는 자연재해에 제한해서 이재민 보

호를 규정하고 있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2. 국가재난관리체계

1)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관리란 공공기관이 일반국민을 위하여 재난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

한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재난관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재난

관리의 목적은 위험 혹은 위난(hazard)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고, 부상을 방지하며, 재

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1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급과 복구를 행하는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

석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과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난발생시점

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 Petak은 재난관리과정을 ①재난의 완화와 예방, ②재난

에의 대비와 계획, ③재난에의 대응, ④ 재난의 복구의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11]. 이상과 같은

재난관리의 4가지 과정은 상호 단절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완화, 준비계획, 응급대응, 복구 등의 과정은 각 과정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활동순서이며 최종의 복구활동의 결과 및 노력 그리고 경험은 최초의 완화단계의 활동에 환류

되어 장기적인 재난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관리의 제

과정이 하나의 관리체제 속에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하부체제로서 작용하게 되

고 이 네 가지 과정이 통합관리될 때만이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다.

2) 법적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헌법상 근거규정으로는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는 규정,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제34조 제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한 개별 법률로서 재난관

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그리고 전시재난 관련

법률로서는 ‘민방위 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자연재해 관련 법률로서는 ‘자연재해대책

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있다. 또한 ‘수난구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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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기본법’, ‘해양오염방지

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철도법’, ‘도시철도법’ 등의 관련 법률이 있다

[12].

3) 조직체계

재난관리심의조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안전

행정부장관이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된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며 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된다.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

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

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여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총

괄할 안전관리본부를 제2차관 직속으로 신설하여 1본부 3국 6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운영시에만 가동되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주관

부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경미한 사항만 협의․조정하였던 조정위원회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로 개편

하여 재난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총괄․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역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난발생시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

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13].

4) 재정체계

재난관리 과정은 정책소관의 책임이 지방과 중앙정부의 책임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시도에

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같이 4가지로 세분화하였으나, 실제 예산이 투입과 산출이라는 관

계에서 살펴보면 재난발생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전적 시점에서 재난의 예방단계와 대비단계의 업무 특성이 공통적으로 예산배분의

특성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한 예산배분은 상대적으로 필

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

단계와 복구단계는 이미 발생한 재난상황의 빠른 해결이라는 정부의 책임성과 탄력적･신축적

인 예산운영, 그리고 정확한 시점에서의 예산투입을 통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신속성이 요구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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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주[15]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사전 예방위주의 예산편성보다는 사후 복구위주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최근 5년간 시군구 재난관련 예산집행 현황과 자연재난 복구

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였다. 2009년의 경우 세출예산 총 1,799,406천원 중에서 지방비가

1,226,245.50천원(68.1%), 국고보조가 443,940.50천원(24.7%), 특별교부세가 85,664천원(4.8%),

분권․보통교부세가 30,978천원(1.7%), 기타(민간자금 등)가 12,578천원(0.7%) 순으로 재난관리

예산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비의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2009년의 경우, 복구비 지원액 589,532,896천원 가운데

국고가 366,159,868천원(62.1%), 지방비가 223,373,029천 원(37.9%)으로 국고비중이 62%정도로

나타났다[15]. 이와 같이 평상시 재난관리 예산은 지방정부의 예산 비중이 높으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예산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사후 복구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형재난시 중앙정부에 대

한 지방정부의 예산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보체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은 재난예방 및 대비, 대응관

리, 수습·복구관리를 위해 재난정보를 수집·전파, 경보발령 통보, 긴급대응, 수습·복구상황 보고

및 지시 등 재난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과 국

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

복구, 사후분석 및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소방방재청에는 중앙안전관리센터에서

주요 재난관련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안전관리센터를 설

치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종합상황실을 두고 있다. NDMS의 주 메뉴

는 ‘풍수해관리시스템’, ‘폭설관리시스템’, ‘인적재난관리시스템’, ‘이재민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이들 중 ‘풍수해관리시스템’, ‘폭설관리시스템’, ‘이재민관리시스템’ 등은 재난관리의 주요프로세

스인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업무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모형

주민의 안전복지체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주

로 공공부문의 구호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며[17][18][19],

다른 하나는 이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20][21]이다. 그런데 이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는 주요 초점이 일반인들에

대한 조사였으며,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욕구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취약계층과 관

련하여 노인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경우 주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시작되었다[22].

재해약자로 불리는 노인은 대피경고이후에도 집을 잘 떠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23],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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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상실로 인해 심리․정서적 외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片田敏幸・及川

康・寒澤秀雄・浅田純作[25]의 연구에 의하면 독거노인들은 홍수 등으로 인해 피난을 해야 할

경우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건강한 노인이어도 자력으로 피난

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고 되었고, 노인들의 특성상 피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만약의

경우에는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최남희 외[26]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재해로 인

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노인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정순둘․

기지혜[27]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별 수행경험은 차이가 없으나 재해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성별을 고려한 재난대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소득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자녀들의 안전은 부모의 소득과 많은 관련성을 띄게 된다. 즉 소득 수준

이 높은 부모의 경우 대부분 교육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자녀에 대한 교육정도도 매우 높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어린이의 생활 환경은 조잡하고

질이 낮은 제품 사용, 안전 취약 주변 의․식․주 생활 환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영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어린이의 경우 부유한

어린이 보다 안전사고 위험률이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8].

박상필[29]는 행정기관의 구호활동은 주로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령과 통제가 주요한

조직 원리로 작동하는 관료제로 인해 소수자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외부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한계성을 분명히 제시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책임을 가지고 안전

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팔[30]은 재난관리조직이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의 형태로 구성되며,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의 유형은 과업특성이 일상적인가, 비일상적

인가 하는 측면과 조직의 구조가 재난발생전과 동일한가 아니면 새로 구성되는 조직인가에 따

라서 확립된 조직, 연장된 조직, 확대된 조직, 응급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성기

환[31]은 민간단체 중심의 민관산학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자율방재조직 모델을 제시하면서 통합

적인 재난시 자원봉사활동 추진체를 연구하였으며, 김경남[32]는 지역재난관리 주민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자주적․자율적인 주민 조직화 방안, 지도자 양성, 활동 매뉴얼 보급, 재난정

보 제공 등 육성 방안, 그리고 공간규모별 조직 운영, 민관산학협력방안 등 운용방안을 제시하

였다.

국가 재난관리 체제를 포함한 재난관리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이 1979년 카터 행정부 당시에 설립된 이후로 관련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4년 중반에 설립된 소방방재청

의 개청을 전후로 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논문과 관련 연구들이 과거에 비교해서는 보다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소방방재청 개청과 연관하여 재난관리의 조직학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소방방재청을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해야 하는 가에 초점이 주로 맞추어

졌다. 소방방재청이 개청한 이후로 지금은 재난관리에 관한 보다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고 있

다. 기존의 조직학적 연구이외에도 관리학적, 공학적, 법률적, 사회적, 심리적 등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 체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미

국의 경우는 체제가 형성된 지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이 국가 전체를 포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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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측면이나 개별요소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의미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3].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체제가 형성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가 체제의 개별요소인 법이나 총괄조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31][41][35]. 국

가 재난관리 체제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한 국가의 재난관리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내포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도 지금은 재난관리 체제의 초반기이기 때문에 형성되고 있

는 조직이나 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조만간에는 국가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시각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국가 재난관리 체제로 언급되고 있는

전반적인 요소들을 조사해 보면 여기에는 재난개념, 재난 준비사항, 절차, 자원, 인력관계 등이

포함되고 있다[36][37].

본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연구의 모형은 기존의 연구가 조직이나 법 등 한정된 분야에 초

점을 두고 연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Abrahams가 언급한 국가 재난관리 체제의 전반적 요소를 안전복지서비스와 깊이 관련된 대형

재난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으로 설계하고자 한

다. 따라서 재난개념, 재난 준비사항, 절차를 법적체계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자원요소로서 중요

한 재정 및 정보를 재정체계와 정보체계로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력요소는 조

직체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운영사례로서는 피해의 유형이 주

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어 주민안전복지서비스와 깊이 관련되었으며, 2004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소방방재청이 개청되는 등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정비되었음에도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대형재난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선

정하고자 한다. 특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2004년이후 가장 피해가 큰 자연재해

인 태풍 볼라벤 및 덴빈의 피해액 6천3백억원[38]보다 훨씬 큰 2조원이 넘는 피해액으로 피해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사례이며, 지역경제의 침체, 정치적 불신과 저항, 지역공동체의 와해, 방

제활동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2차적 사회재난[39]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복지문제를

복합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법적체계․조직체계․재정체계․정보체계별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

고, 확인된 문제를 중심으로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안

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민들 중심의 안전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재난관리체계의

전반적인 주요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으로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정비된 시점에서 발생

한 대표적인 주민피해 사고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는 시도라고

하겠다.

Ⅲ.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운영 사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1. 법적체계

1)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법적체계의 내실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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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이전의 해양재난사고의 반성으로 재난 관리체제가 보다 더 법적

제도화가 강화되었음에도 일어난 재난사고라는 점에서 이전의 해양재난사고와는 그 성격을 달

리한다. 그것은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대규모해양재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발족,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유류

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등 해양오염방지들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고,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계획, 국가방제기본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대

책. 해양안전기술중장기발전계획,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등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해양관리정책을 추진하였다[40]. 이처럼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해양

오염방지체제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재난관리체제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악천후

속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일어났다.

해양수산부는 훈령인「해양안전및해양사고등의수습에관한규정」에 따라 ‘사고수습본부’를

본부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설치했고, 해양경찰청은「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과 훈령에 따

라 태안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그 반면 행정자치부 장

관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여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에 들어갔고, 충남 도지사는 6개 시장․군수와 대책회의를 개최

했으며, 태안군청과 보령시청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 했다. 그러나 통합적인 관리의 부족과 유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의 부재로 효과적인

방제지원에 장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와 일 미루기로 나타났다. 해상방제와 해안

방제의 책임기관 분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재난사고의 수습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방제

조직의 부재를 낳았다[41].

2)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간의 불일치 및 비현실성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서는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상에서도 문제점이 나

타났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간의 내용이 상이하여 현장 활용에의 어려움과 혼

란이 있었다. 즉,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실무매뉴얼의 업무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해상방제와 더불어 해안방제도 지휘통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

정안전부 등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는 해양경찰청은 해상방제만을 지휘하는 것으

로 되어 있고, 해안방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매뉴얼 간에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였다[42].

매뉴얼에 나타난 지원체계를 분석해 보면, 해양경찰서의 사고처리 행정지원체계가 없다. 지역

차원의 지원은 지역방제대책협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방제대책협의회에 속해 있는 기

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 지원체계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타 지역으

로부터의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이루어지나 유관기관 실무매뉴얼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 및 절차도 부재하여 문제가 많다[4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방제과정에서의 방제조치

를 위한 행동매뉴얼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정확한 임무부여가 아닌 전반적인 행동지침에 불과

하였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더욱이 가상 해양오염사고와 대응전략에서도 기상악화나 최

악의 유출 시나리오가 아닌 현재의 방제작업이 가능한 조건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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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관리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해양위기관리가 제도적으로는 사후복구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는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부선은 기상 악천후 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

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출항을 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인천항만청은 삼성 예인선단의 출항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예인선단은 다른 지역의 시공사

업에 해상크레인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풍랑주의보의 위험을 안고 운항을 결정했다[41].

한편, 예인선단은「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해양오염방지

법」에 따라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수립하여 방제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자이다. 물론 유조선

은「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기름유출시 방제조

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자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재난사고 발생경위 보고에 따르면 예인선

단은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초동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조선은 해경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파공탱크의 기름을 다른 탱크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기까지 기름유출을 막기 위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조선은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가 있었지만 방제선이 도착하

여 오일펜스를 쳐줄 때까지 자체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41].

2. 조직체계

1) 재난관리 협업체계 미흡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재난복구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었고 그 결과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집합행동의 특징은 사회단체와

같은 중간집단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로 네트워크 거버넌

스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의 경우 시민들의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정부나 시민단체의 주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타

났다는 점이다[45]. 그러나 이 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시 민간부분의 자원봉사 활동

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작동된

것은 아니다. 민간부분의 활발한 참여와는 달리 민간과 정부, 민간과 시장(기업),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등의 상호협력과 협조는 그리 활발하지도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도 않았다[46].

2)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혼란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해양재난은 해상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기름유출의 재난피해는

해상뿐아니라 육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

리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해양관리는 육상(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지방자치

단체)과 해상(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해양관리기관

간의 협력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허베이 스피

리트호 사고 발생 1시간 후 태안해양경찰서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 방제대책본부

가 설치되어 해상재난의 본부장인 해양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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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보령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육군32사단, 해군2함대사령부, 방제조합 등에서 파견된 인력

45명이 상주하면서 사고대응을 하였으며, 오염 해안에는 10개의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해안별

방제방법, 폐기물처리 등의 방제작업계획을 수립, 인력․장비 투입 계획과 작업자들의 안전관

리 등 방제현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47].

또한 현장의 방제대책본부가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지 않고는 재난 방재업무에 참여하는

중앙정부의 부처들 및 지방정부, 소방방재청, 군,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을 통합․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방재에 순발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45].

3. 재정체계

1) 방제보상 기금관리 문제

방제회사는 주민들을 고용하여 방제작업을 마친 후 보상금 지급시 방제 인건비를 지불할 계

획이었다. 그러나 2월초 12월분의 1차 방제인건비 112억원(주민 인건비 97억원, 방제업체 l5억

원)이 지불된 이후 추가지급이 지연되자 6월 들어 주민들은 대책위 등을 통해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정부는 방제업체에 지급청구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0PC

Fund. 이하 ‘국제기금’)에 지급독촉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제협약체제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로서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의 규모가 국제적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정도로 대형화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2월말 제정된「허베이 스피리트

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태안지원특별

법’)에 국제기금의 한도초과 보상금에 대한 국가 대지급, 국제기금의 사정액에 대한 국가의 우

선 대지급, 국제기금의 사정지연(6개월)시 생계자금 우선 대부지원 등을 규정하여 오염 원인자

와 피해자 간의 사적 보상관계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태안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는 지연된 인건비의 대지급, 사정액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가

능해졌다. 8월초 국제기금이 사정을 거쳐 1∼2월분으로 신청된 인건비 126억 원중에서 81억 원

만을 인정하자, 국토해양부는 이를 대지급했고, 9월초 행정안전부가 나머지 삭감액 45억원도 특

별교부세로 지급했다. 3∼5월분 인건비도 정부는 국제기금에서 최종 사정액이 결정되면 태안군

에서 기채하여 대지급하도록 조처했다[39]. 이렇듯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응급적으로 방제보상

에 대처하는 등 대형재난 피해에 대한 안정된 기금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2) 정부 공적자금의 지원 한계

1996년에 신설되어 2008년에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전후의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해양경찰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해양경찰청의

예산현황을 보면 1996년 외청 발족 당시 2천억원이던 총 예산은 2007년 7,488억 원으로 규모면

에서 3.2배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가율은 12.8%를 기록하고 있다[48]). 재난 직후 정부는 긴급

생계안정자금의 지원을 약속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충남도는 ‘서해안 유류유출사

고 복구대책지원 총괄본부’를 발족시켜서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복구와 피해조사, 보상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발생 후(12.16)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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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심리적 공황 상태를 우려하여 300억 원의 긴급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자금지원 대상으로는 어로활동의 중단으로 다른 생계유지수단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맨손

어업 및 어업관련 종사 영세가구, 그리고 해안가 숙박, 음식 등 관광업 종사가구로 소득원이 급

감했거나 다른 소득원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정보

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런 자금지원의 기준은 지켜지기가 어려웠다. 특별재난지역

에 포함된 6개 시·군의 부군수들은 지급기준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불은 지연되었

다. 1월말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자살자가

연이어 3명 속출하자 민심이 흉흉해졌고, 이러한 민심의 변화에 압박을 받은 충남도는 서둘러

1단계로 458억 원을 19.397세대에 지급하였다[39].

이와 같이 정부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으로만 피해 주민들의 생계 불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3) 피해주민 생계지원의 적실성 부족

태안 기름유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 태안군의

한 주민이 생계비 지원등급에 문제가 있다며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민 사이

의 갈등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생계비 배분에 불만을 품고 군청으로 몰려

와 각 읍ㆍ면에 배분된 생계비를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

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지원액 편차가 무려 6배에 달했다. 원북면과 함께 기름피해가 가장

극심한 소원면 주민 300여명은 지난 30일 태안군청에 몰려와 생계비 지원가구를 전면 재조사하

고 잘못 배정된 생계비를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2차 생계비 지급때 배당될 금액을 상향조

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49]. 이렇듯 정부 행정조직으로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

처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4. 정보체계

1)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미흡

연안 유조선은 사고의 여파가 크고 입출항이 잦아 교통밀집해역인 항만 및 항만부근에서의

체계적인 교통관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국제항행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돌의 예방을 위

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유조선의 충돌사고는 2005년의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간 평균 31.6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다. 연안 해역 유조선사고의 70%가

상대선박의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데 따른 충돌 사고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개별정보체계를 연계하여 해양관련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lCOMS)’을 운영하는 등 선박의 충돌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조처를 하고 있다[41].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뮬레이션 결과 비중이 높은 중질유의 특성, 겨울철 낮은 수온을 감안할

때 기름띠가 느리게 남하할 것이며，24～36시간은 지나야 해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

표했다1). 그러나 실제 기름띠는 16～17시간 만에 만리포 일대에 도착했고 8시간의 오차는 어민

1) 비록 방재기술지원단이 유출유 확산예측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름띠의 도착시간을 8일 01시경으로 예측했다고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n Government for Improving Safety Welfare 

Service  339

들의 피해대피에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7일 낮부터는 추가 기름유출이 없을 것

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조선의 원유유출은 9일 07:30경에야 응급조치로 겨우 막을 수 있었다. 이

처럼 초동대응 과정에서 방제당국이 주민들에게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는 급격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41].

2) 재난관리 자원정보 공유체계 미흡

태안 현장에서 동원된 방제세력에 방제자재 및 소요물품 보급을 담당하는 방제대책본부 보급

지원반의 물류관리정보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방제대책본부는 정확한 물자관리와 체계적인 보

급을 위해 모든 물자를 만리포로 집중하였는데, 태안읍을 거쳐 가야 하는 태안군의 지리적 특성

상 150km가 넘는 해안가와 수백여 곳의 방제 현장을 고려하여 물자공급처를 태안읍에 두거나

몇 군데 나누어 두고 물류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했다. 사고 5일째인

11일을 전후로 하여 방제 인력 증가분에 비해 방제 물품량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은[50]. 방제

인력활용과 방제 물품 배분에 대한 계획 및 정보관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Ⅳ.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안

1. 법적체계

1)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근거 법령 보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례에서 해양수산부는 훈령인「해양안전및해양사고등의수습에관한규

정」에 근거해서, 해양경찰청은「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서 그리고, 행정자치부는「재난및안

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각각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

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합적인 관리의 부족과 유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의 부재로 효과

적인 방제지원에 장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와 일 미루기로 나타나 실질적 책임을

지는 방제조직의 부재를 낳았다고 살펴보았다.

최근에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대

규모 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조직관리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장관이 다른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법률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고수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받게

하여 사고수습의 효율적 관리가 여전히 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대규모재난

의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를 모두

는 하나 그것은 내부 정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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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두 기관의 명령에 대하여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앙 및 지역 긴급구

조통제단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않은 재난의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휘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 법률에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설치 근

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 제12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였을 뿐, 신설되

는 위원회의 주요 설치목적을 보여주는 기능⋅역할에 대한 부분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민간분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 및 국민 개개인)의 참여 및 공동대응방안을 ‘재난관리 매뉴얼’에

명시하여 신속한 민관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51].

개정 법률에서 우려되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제도화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행 지침서 보강, 교육훈련 강화 그리고 평가 기준 재정립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 실제적인 재난관리 매뉴얼 확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간의 내용

이 상이하여 현장 활용에의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고, 방제과정에서의 방제조치를 위한 행동매

뉴얼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정확한 임무부여가 아닌 전반적인 행동지침에 불과하였다는 문제점

들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운용사

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재난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이행여부를 평가함과 동시에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요구시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51].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에서도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실제적인 재난관리 매뉴얼이 마련이 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을 강화하고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체계가 확립

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안전의식 확대 법적체계 강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례에서 보듯이 예인선단과 유조선은 방제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자임

에도, 예인선단은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초동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조선은

해경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파공탱크의 기름을 다른 탱크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기까지 기름유

출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듯 대형재난 현장에서는 총체적인 안전불감

증으로 인해 대형 참사를 키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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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안전교육, 안전훈

련, 캠페인,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

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이 명확하지 않다. 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입법예

고안 제73조의3에서 ‘안전문화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과 국민들이 법률에 규정한 민관협력위원회

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법률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민관협력의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1].

범국가적인 안전문화활동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일

회성의 활동이 아니며, 범국민적인 안전의식을 체질화하는 활동으로서 민간부문만이 또는 정부

부문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개 사업성의 성격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종합적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제도적 기반이 없이는 수많은 안전의식 활동이 시너

지 효과보다는 모래알같이 각각 수행되다가 사라져서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사회적인 비효

율적 형태가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함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문화진흥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범국가적 시스템 구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현

실적 방안의 발굴이 필요하며,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로서 민간단체의 활동

및 주민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민간의 활동과 다양한 유형의 안전문

화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의 체계적 정립방안이 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52].

2. 조직체계

1) 재난관리 협업체계 구축

사악한 문제는 ‘문제의 범위가 하나의 조직 또는 기관의 관할권과 일치하지 않아, 다양한 조직

이나 기관의 자원과 노력을 함께 동원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53].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원을 독점하였던 정부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악한 문제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54]. 모든 사회문제가 사악한 문제의 특성을 모

두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분으로는 사악한 문제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계층제적 지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55]. 그러므로 다양한

조직의 수평적인 협력을 통한 협업행정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 정부 부처간, 정책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복합적인 행정문제에 신속하

게 대처하고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업행정은 선택이 아

니라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원을 독점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많아졌다. 진

정한 의미에서 국민중심의 행정 실현은 정부부문간의 협업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공동거버넌스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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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대형 해양재난에 대비한 해양사고 구조대응능력을 꾸

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해양오염사고가 발생 했을 때, 유출된 기름에 대한 방제작업의

총괄은 해양경찰청이지만 단순히 지휘체계의 총괄 및 책임의 편의성만을 위한 일원화는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44]. 더욱이 해상․해안 방제의 책임 및 대응을 위한

일원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방제대응자세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상․해안 방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분명 필요하다.

즉, 사고지역의 주민 동원,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재난물품의 관리, 방제작업현장의 의료지원

및 사상자 후송업무 등 방제지원은 지방지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43].

미국은 국가긴급사태를 15개의 재난방지 프로그램(ESF)으로 분류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주

관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 중 ESF #10인 기름 및 화학물질 대응에 대한 주관기관은 환경청과

해안경비대로 지정되어 있다[57]. 이 두 기관은 기름과 화학물질, 육상과 해상을 구분하지 않고,

사고 대응시 공동의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에 의한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운영측면에서 보면, 사고대응

을 위한 국가긴급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에 의해 환경청에서 수립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사고

발생지점이 해상이냐 육상이냐에 따라 대응주무기관이 달라진다. 즉 사고발생지점에 의해 해양

오염은 해안경비대에서 의장을, 환경청에서 부의장을 맡으며 육상오염의 경우는 반대이다. 또

한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화학물질은 환경청에서 의장을, 해안경비대에서 부의장을 맡으며

기름의 경우는 반대이다. 우리나라처럼 육상과 해상,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단일의 책임기관을 지

정하여 책임기관 주도 아래에 국가긴급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58]. 향후 우

리나라에서도 공동책임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재난시 주민들에 대한 안전복지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통합된 지휘체계 확립

미국의 ICS(Incident Command System)와 EOC(Emergency Operations Center)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대응단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간의 임

무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두 조직을 이루고 있는 기본조직의 구조 또한 상이하여 현장지휘체

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한국의 재난현장지휘체계는 불명확한 임무경계로 중

복대응과 혼란이 야기되며, 긴급구조통제단에 재난경보발령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대응시

간이 지연될 수 있고, 일부기능의 중복으로 상호 간섭과 방해, 조직간 주요 인원의 중복으로 대

책본부 기능의 유명무실화, 상이한 대응계획으로 대응력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며, 대책본부의

지원기능 부재로 현장대응능력의 약화, 상이한 조직구조에서 오는 지원체계 및 정보공유 과정

의 복잡성, 그리고 각각 상이한 상위조직을 갖는데서 오는 통합지휘와 포괄적 자원관리의 어려

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59].

ICS는 상호작용하는 공통용어, 모듈화 된 조직, 통합된 통신, 통일된 지휘조직, 통합된 행동계

획, 관리 가능한 통제범위, 지정된 재난처리시설, 포괄적인 자원관리의 8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개념적인 기반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60]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휘체계가 가능하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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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특징이 있다. ICS가 현장에서의 대응전략 및 전술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반면, EOC는 자

치단체 전체의 전략을 결정하고 자원의 우선순위를 고려 동원된 자원을 분산․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EOC는 현장을 직접통제하지 않는다. ICS는 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의료

및 현장통제 등을 수행하는 반면, EOC는 구호, 식량의 확보․분배, 에너지공급, 상호응원협정,

지원기관에 대한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다. ICS와 EOC는 하나의 지휘선상에 위치하므로 지휘

권의 이양이 불필요하며,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책임인지, 당해 재난현장에 국한된 책임인지에

따라 그 경계가 명확하다[59]. 미국의 경우는 정부부처뿐아니라 민간기관에게도 ICS체계를 도

입토록 하여 통합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 부처와 민간기관에 이르는 통합

된 지휘체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해 나가야겠다.

3. 재정체계

1) 방제ㆍ보상 기금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기름을 수송하는 회사에 세

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적립한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IOPC FUND ;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에 전체 기금의 약 9%('05년 53억원)을 내고 있으나, 미국은 국제협약보

다 더 강화된 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를 하기 위하여 오염원이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기름과 위험․유해물

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은 그 방제 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

국에서는 기름에 대한 방제 메커니즘을 이미 운영하고 있던 Superfund로 정하려고 하였으나

1990년 기름오염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나중에 책

임 및 보상과 관련된 기금을 기름유출책임신탁기금(OSLTF)과 화학물질 기금인 Superfund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61]. 미국과는 별개로 국제적으로도 HNS 사고에 대한 배상기금을

다루는 ’96 HNS협약이 채택되어 협약 가입을 통한 각종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보상기금을 확

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많은 해양선진국들이 기금 적립에 따른 자국 산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재 가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의 동향에 주의하며 국내 HNS

관련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실익분석을 통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58].

2) 민간 의연금운영체계 개선

의연금의 운영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난안전단체들의 자율적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2003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한

수재의연금 중에서 324억여원을 성금 기탁자의 뜻과 관계없이 국고 등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구

호비 재원으로 사용하여 국민들로부터 성금사용에 대한 의혹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수재의연금은 성금을 기탁한 사람의 뜻에 따라 이재민을 위한 위로금 등으로 집행하고 법령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정구호항목의 소요비용은 국고 도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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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재해구호법에서도 재해구호성금을

정부 통제 하에 두어 자원봉사단체들의 구호역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봉사단체의 자율적인 모금과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

다. 의연금 배분위원회는 공평한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필요하나 집

행기능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성금을 통해 자율적인 민간단체의 활동 역량을 확

대하여 다양한 이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구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2).

3)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피해주민 생계지원

사회적 경제란 이익을 제일의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동시에 행정에 속하지 않은 영역에 위치

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을 지닌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제위기, 커뮤니티 희박화,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63]. 사회적 경제의 움직임은

단지 평상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분야, 특히 재난 복구 시에 있어서도 그 진가

가 발휘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가 반증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은 물론 신규조직도 다수 설립되어 각 활동성과를

올리고 있다.

기부를 사회적 경제조직에 전달하는 경우 물리적, 정신적 서비스나 생활지원 등, 그 액수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기부자가 이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는

기부를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주고, 사회적 경제조직은 이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64].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인 지원동기를

끌어낼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행재정(行財政) 개혁과

관련해 특히 행정구역 통합을 실시한 자치단체에서는 극단적 인원삭감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통

상시 업무에 있어서도 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긴급사태로 지진, 해일, 액상화 나아

가 원전사고 및 그 풍평피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업무가 추가되었어도 대처할 수가 없었던 실정

이었다[65] 공적자금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자치센터, 시민센터 등을 거점으로 볼런티어 활동,

커뮤니티 활동, NPO 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지역에서는 재난발생 직후 피난소를

시민센터, 초등학교 체육관 등으로 설정해 수돗물이 멈춰도 학교 수영장 물을 수선 화장실에

사용하는 등 지역공조 활동이 용이하게 실행되어 5일내지 1주일 정도 피난생활은 충분히 대응

할 수 있었다. 현재 및 향후 시청 직원 수 증원이 용이하게 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행정 당국

은 이번 경험을 참고로 볼런티어, 커뮤니티, NPO에 의한 지역공조(共助)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해 이들과 협력하는 방안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65]. 정부는 각종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주민과 상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지탱되는 활동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 NPO법인에 대한 기부세제 및 기부를 중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한시적이고 고정적이라는 단점

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방대한 행정서류 작성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수요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66]. 한국에 있어서도 사회

2) 199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기부금의 사전허가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에서는 1988년 연방대법원에서 모금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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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조직 그리고 공적·민간자금의 유기적 연계가 재난복구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4. 정보체계

1) 종합적인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간의 상황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으

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재난관리 공동활용센터 시

스템, 시․군 재난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는 소방긴급구조활동 정보시스템,

소방예방 정보관리시스템, 소방지식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상황전파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은 접근권한이 서로 부여되지 않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에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이중으로 보고해야하고, 보건소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도의 보건복지담당에

게 이중보고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에서도 인접 시군

구의 사건사고 정보는 볼 수 없다. 특히, 현장에 다수기관 참여시 기관 간 무선통신체계가 상이

하여 정보소통에 어려움이 많다[67].

그러나 일본은 고베 대지진 당시의 자원봉사의 접수, 정보수집 및 발신 등의 문제를 남겼는데,

이러한 교훈을 통해 고베시 재난 자원봉사 정보관리체계를 만들었다. 재해봉사 현지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전까지 재해자원 정보센터에서의 재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발신과 이에 따라 각 회의

에서 재해봉사 현지 지원센터의 설치를 결정하며, 이 과정은 재해대책본부와 사회복지협의회와

의 연대 속에 이루어진다. 재해봉사 현지지원센터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피해상황, 자원봉사, 욕구, 물자나 기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한다. 이 센터의 코디네이

터는 자원봉사접수, 자원봉사자들의 요구 접수, 각 지원봉사자들의 적재적소 배치, 민간 자원봉

사자와 단체들의 조정, 혹은 필요에 따라 타구역에 의뢰를 한다. 이렇게 일본의 경우는 재난정

보를 수집하고 발신 또는 각 관계기관과 연계·대응 할 수 있는 확실한 기관을 중심으로 재난

대비를 하려는 체계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일반 자원봉사자와 단체에도 이러한 정보를 즉각 발신

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적절한 자원봉사활동을 꾀하고 있다[68].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재난정보를

관리하는 책임기관들간에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원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미국에서는 재난정보 공유 증진을 위한 법규가 마련되고 표준위기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 각

부처와 민간단체에 이르는 구성원간의 정보 공유와 실행 등에서 신속한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는 미국적십자사, 구세군, NVOAD 등 민간단체들간의 인력, 물자 등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위해 CAN(Coordinated Assistance Network)이라는[69] 정보네트

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CAN 파트너십은 구호 및 복구 서비스가 개인들과 지역사

회 전체에 전달되는 데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구호 조직들과 협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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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서는 보안관계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못하고 민간단체들간의 자유

로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도 없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정보에 대한 책

임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올릴 수 없어 재해초기에는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아 거의 무용

지물에 가까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3), 민간단체들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 및 운영에 따르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재난시 이재민들을 위해 활용될 민간단체들간의 정보네트워크는 공공재이므로 국

가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71].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재난으로 촉발되는 위험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불확실한 사건의 발현 또는 과

정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험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72]).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재난은 인간

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다만 재난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을 뿐이다. 과

거의 재난을 통해서 미흡했던 대응 방식을 변화수정하고, 재난 발생의 원인을 추정하여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Abrahams가 언급한 국가 재난관리 체제의 전반적 요소를 법적체계, 조직체계, 재정체

계, 정보체계로 구분하였으며, 안전복지서비스와 깊이 관련된 최근의 대형재난 실제 사례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선정하였다. 4가지 재난관리체제 요소를 실제 재난사례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확인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법적체계의 문제로는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법적체계의 내실화 미흡,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간의 불일치 및 비현실성, 재난 관리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지적되었다. 조직체계에서는

재난관리 협업체계 미흡과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주요 해결 과제로 확인되었다. 재정체

계에서는 방제보상 기금관리 문제, 정부 공적자금의 지원 한계, 피해주민 생계지원의 적실성 부

족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체계에서는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미흡과 재난관리 자원정보

공유체계 미흡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법적체계에서는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근거 법령 보완, 실제적인 재난관리 매뉴얼 확보, 안전의

식 확대 법적체계 강화를 논하였다. 조직체계에서는 재난관리 협업체계 구축과 통합된 지휘체

계 확립을 제언하였다. 재정체계에서는 방제․보상 기금제도 운영, 민간 의연금운영체계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보체계에서는 종합적인 재

난정보시스템 구축과 자원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차치하고라도 일반 민간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국가재난정보센터 종합상황실의 “피

해현황”코너를 보면 21일간의 피해조사를 거쳐 증빙된 피해현황만 제공한다고 되어 있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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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주민들의 안전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이는 각종 대형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복지서비스 개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한국정부의 안전한국 실현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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